
2024학년도 스마트기기(핸드폰) 이용 수칙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현재 인천만수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핸드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하지 않고 학생들의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들

의 상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잘못된 핸드폰 사용은 자칫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를 가져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스마트

폰(핸드폰)을 사용하는데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

씀 드립니다. 

★ 2024년 인천만수고 『학교생활규정 (제17조)』→통신기기 관련

 제17조(전자(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노트북, 태블릿pc, 휴대폰, 무선이어폰 등 

모든 전자(통신)기기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이하 전자(통신)기구는 노트

북, 태블릭pc, 휴대폰, 무선이어폰 등을 말함.

  ⑤ 수업 중 전자(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교사의 지도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⑥ 학생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하거나 이를 유포 하여서는 안된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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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9조제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